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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이 덕 난, 유 지 연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가해학생의 집행 지연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않고 있

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피해 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인용률은 2022년에 각각 11.7%와 4.9%로 매우 낮았으나, 

집행정지 인용률은 각각 52.4%와 60.0%로 매우 높았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등의 주요 쟁점으로는 ① 법적 쟁송 남

발과 장기화로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가해학생 분리 집행 지연, ②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완화 및 실효성 약화, ③ 출석정지·학

급교체 및 교내·사회봉사 등의 분리·반성 효과 미흡 등이 제기됨

□ 가해학생 분리조치 및 이행 지연의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행정법

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여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

을 단축하고, 법적 쟁송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적극 

청취(서면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학생부 기재 기간을 확대하고, 소송 종결 후에도 대학입

시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간끌기’를 위해 

법적 쟁송 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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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스포츠 및 방송·연예계, 정치권 등에서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삶과 학습 등에서 고통받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부터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적 이슈가 되었던 한 사건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모 고등학교에

서 약 1년 동안 동료 가해학생들로부터 욕설과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의 학교폭

력 신고가 학교에 접수(2018.3.7.)되었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대법원 결정 직전까지 약 1년 동

안 타 시ㆍ도로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전학(이하 “강제전학”이라 함. 2019.2.19.)을 가지 않았

으며, 이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

다. 특히 피해학생의 공식적인 신고 접수 이전까지 약 1년 동안의 학생 보호 및 상담, 신고 이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분리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가해학생 전학 처분 이후의 피해학

생 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7조(가해학생에 대

한 조치)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 중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

생을 분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전학을 거부하

며 시간을 끌거나 해당 기간 중에 추가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의 처분에 대해 거부하며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및 집행

정지 등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에 피해학생으로

부터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 등에 

허점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보호·회복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조치 중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 다른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

행되기 어렵다. 매우 중한 조치인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제대로 분리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학생의 신고 및 보호, 회복 조치 등이 적

절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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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조치와 가해학생 반성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중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학생 분

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학교폭력 현황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적 쟁송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해학생 분리 및 이행 지연의 쟁점 및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Ⅱ. 가해학생 분리 관련 법령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및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

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이는 협박 또는 보복 행위 

금지 위반 시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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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

다(법 제17조 제6항). 다만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 부

과 조치할 수 있고, 학교장이 선 조치 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4항). 

이에 따라 ‘학급교체’ 등은 학교장의 긴급 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긴급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

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7항). 또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1항).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

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

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

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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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학생 분리 조치

앞에서 설명한 9가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가운데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일정기

간 이상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강제전학과 퇴학이다. 그러

나 강제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처분받은 가해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피해학생

의 삶과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출석정지는 단기간의 일회성 조치이며, 이에 따라 신고 접수 후 학교장 긴급 조치로 내려질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종료될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이후 교육장의 

처분까지 14일 이내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출석정지만으로 가해학생 분리는 어렵

다. 또한 학급교체는 수업 시간 중에 분리되는 효과는 있으나, 동일 학교 및 학년 내에서 학급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완전한 분리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성격상 피해학생으로부

터의 분리 조치로 볼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의 접근 금지와는 달라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대면하거나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위축 등을 

고려할 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분리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실시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

당하다.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

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법 제17조 제8항), 실제로 등교와 병행하거나 일정 

시간 이수 후 학교로 복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분리시키기는 쉽지 않다. 

3. 가해학생 강제전학 및 퇴학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조치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시

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

기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 때 교육장 및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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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 이는 피해학생과 동일한 생활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학교로 전학시키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이사를 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퇴학’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

고 가해학생을 학교 내에서 선도·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게 되는 처분이다. 다만 의

무교육과정(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퇴학학생의 재

입학 등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제1항은 “교육감은 퇴학 처분을 받

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4.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은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

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피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는 교육장의 모든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17

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이에 비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2항).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2019년 8월 20일에 개정되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 전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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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

판청구의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제30조(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

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에 따른 행정심판은 해당 시·도교육

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행정심판의 청구

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

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2)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

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

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

고가 된다.

2)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3.1.,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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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1ㅣ 행정심판의 절차

※ 자료: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3.3.1., p.87

Ⅲ. 학교폭력 및 법적 쟁송 현황

1. 학교폭력 현황

가. 학년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2020학년도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심의기구가 학교 내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020학년도는 코로나19

가 시작되어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시기였기에 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초·중·고교 합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8학년도에 32,632건, 2019학년도에 31,130건

이었다. 코로나19 발생 및 교육지원청으로의 심의위원회 이관이 이루어진 2020학년도에는 

6,842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1학년도에 11,81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9,796건으로 전년도 1학기에 비해 증가 추세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2018학년도에 39,478명, 2019학년도에 40,411명이었다. 코로나

19 발생 및 교육지원청으로의 심의위원회 이관이 이루어진 2020학년도에는 크게 13,425명으

로 감소하였다가 2021학년도에 20,68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14,037명으로 전년도 1학기에 비해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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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년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1명의 피해학생에게 2개 이상의 보호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

능하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심리상담·조언이 12,256건으로 가장 많

았으며, 치료·요양 2,951건, 기타 1,814건, 일시보호 806건, 학급교체 120건으로 나타났다.

ㅣ표 1ㅣ 학년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
 (단위: 건, 명)

기간 학교급 심의건수 피해학생수 가해학생수

2018학년도

(2018.3.1.~

2019.2.28.)

초 6,327 7,020 5,965 

중 16,736 22,562 24,180 

고 9,252 9,613 10,641 

기타 317 283 213 

총계 32,632 39,478 40,999 

2019학년도

(2019.3.1.~

2020.2.29.)

초 6,927 9,317 8,281

중 15,613 21,039 22,794

고 8,364 9,809 9,922

기타 226 246 186

총계 31,130 40,411 41,183

2020학년도

(2020.3.1.~

2021.2.28.)

초 1,452 2,682 2,646

중 4,145 6,986 8,356

고 2,697 3,675 5,057

기타 63 82 70

총계 8,357 13,425 16,129

2021학년도

(2021.3.1.~

2022.2.28.)

초 3,757 4,754 5,504

중 7,665 10,535 13,812

고 4,150 5,304 6,972

기타 81 89 111

총계 15,653 20,682 26,399

2022학년도

1학기

(2022.3.1.~

2022.8.31.)

초 2,422 3,357 3,887

중 5,000 7,448 9,427

고 2,344 3,192 4,054

기타 30 40 39

총계 9,796 14,037 17,407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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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1명의 가해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선도·교육 조치를 동시에 부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가 13,032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사과 11,561건, 학교봉사 8,090건, 출석정지 

2,976건, 사회봉사 2,476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1,791건, 강제전학 999건, 학급교체 

743건, 퇴학 53건의 순으로 많았다.

ㅣ표 2ㅣ 학년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단위: 건)

기간 학교급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기타

2018학년도

(2018.3.1.~

2019.2.28.)

초 3,146 271 385 38 276

중 13,411 1,128 1,971 121 1,180

고 5,083 668 1,018 71 528

기타 171 55 15 7 33

총계 21,811 2,122 3,389 237 2,017

2019학년도

(2019.3.1.~

2020.2.29.)

초 3,862 391 639 59 1,041

중 11,922 1,214 2,327 105 1,555

고 4,793 828 1,168 146 745

기타 142 27 16 7 20

총계 20,719 2,460 4,150 317 3,361

2020학년도

(2020.3.1.~

2021.2.28.)

초 1,193 49 269 12 197

중 3,866 327 1,080 75 738

고 2,302 233 774 20 483

기타 43 6 12 0 15

총계 7,404 615 2,135 107 1,433

2021학년도

(2021.3.1.~

2022.2.28.)

초 2,554 131 488 43 311

중 6,330 390 1,552 48 931

고 3,324 280 899 25 558

기타 48 5 12 4 14

총계 12,256 806 2,951 120 1,814

2022학년도

1학기

(2022.3.1.~

2022.8.31.)

초 1,505 39 227 38 150

중 3,912 159 764 46 442

고 1,730 122 464 9 297

기타 25 2 9 1 10

총계 7,172 322 1,464 94 899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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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적 쟁송 현황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법적 쟁송으로 가는 경우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이 있다. 과거에 있었던 원처분에 대한 재심은 2020학년도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

의위원회로 이관 및 재심 정비로 인해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ㅣ표 3ㅣ 학년도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단위: 건)

기간 학교급
서면

사과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2018학년도

(2018.3.1.~

2019.2.28.)

초 4,109 1,362 1,176 114 1,748 309 187 162 0

중 11,743 8,840 6,536 2,299 6,827 3,293 547 1,238 1

고 4,427 3,370 2,479 1,304 3,122 1,572 299 659 151

기타 87 72 44 17 83 39 5 13 1

총계 20,366 13,644 10,235 3,734 11,780 5,213 1,038 2,072 153

2019학년도

(2019.3.1.~

2020.2.29.)

초 5,294 2,224 1,623 265 2,348 438 196 196 0

중 11,474 9,222 5,853 2,100 7,492 3,324 614 1,205 0

고 4,066 3,487 2,139 1,118 3,196 1,494 282 712 168

기타 104 63 33 11 75 44 9 14 0

총계 20,938 14,996 9,648 3,494 13,111 5,300 1,101 2,127 168

2020학년도

(2020.3.1.~

2021.2.28.)

초 1,157 702 548 53 189 103 20 27 0

중 3,419 4,153 2,392 691 843 1,234 154 413 0

고 2,080 2,422 1,477 327 494 754 103 222 46

기타 32 26 9 7 7 16 0 5 0

총계 6,688 7,303 4,426 1,078 1,533 2,107 277 667 46

2021학년도

(2021.3.1.~

2022.2.28.)

초 2,877 1,957 1,577 247 262 222 113 92 0

중 5,919 7,407 4,488 1,487 1,024 1,709 427 541 0

고 2,736 3,623 2,001 731 487 1,033 202 357 53

기타 33 45 24 11 18 12 1 9 0

총계 11,561 13,032 8,090 2,476 1,791 2,976 743 999 53

2022학년도

1학기

(2022.3.1.~

2022.8.31.)

초 1,601 1,322 957 151 104 108 70 40 0

중 3,330 4,453 2,724 1,008 323 898 248 239 0

고 1,237 1,896 1,091 407 174 450 95 157 18

기타 14 18 5 0 4 8 0 2 0

총계 6,182 7,689 4,777 1,566 605 1,464 413 438 18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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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이후의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및 인용, 각각의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표 4] 참조).

ㅣ표 4ㅣ 학년도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 및 집행정지 현황
 (단위: 건, %)

대상 구분 연도 청구 진행중 취하 기각 인용 인용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인용률(%)

가해

학생

행정

심판

2020 480 17 46 332 85 17.7 273 162 59.3

2021 751 22 70 550 109 14.5 441 220 49.9

2022 889 160 70 555 104 11.7 504 264 52.4

행정

소송

2020 111 11 25 62 13 11.7 73 49 67.1

2021 211 41 36 107 27 12.8 112 69 61.6

2022 265 156 36 60 13 4.9 145 87 60.0

피해

학생

행정

심판

2020 175 1 17 127 30 17.1 9 3 33.3

2021 392 17 43 238 94 24.0 19 1 5.3

2022 447 18 47 290 92 20.6 13 3 23.1

행정

소송

2020 5 1 0 4 0 0 1 0 0

2021 25 2 3 18 2 8.0 2 1 50.0

2022 34 13 3 17 1 2.9 2 1 50.0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4.를 일부 재구성하여 제시함

먼저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0년 480건, 2021년 751건, 2022년 889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인

용률은 2020년 17.7%, 2021년 14.5%, 2022년 11.7%로 나타났다. 본안 심판 청구 건수는 크

게 증가하였으나, 인용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2020년 273건, 2021년 441건, 2022년 504건

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률은 2020년 59.3%, 2021년 

49.9%, 2022년 52.4%로 약 1/2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 심판 인용률은 낮으나, 이에 

비해 본안심판 집행정지 인용율은 매우 높다.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은 결과는 가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중시한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삶과 학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적

극적인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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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그림 2ㅣ 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인용 현황

행정심판 청구 및 인용률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률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청구 건수

는 2020년 111건, 2021년 211건, 2022년 265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인용률은 2020년 11.7%, 2021년 12.8%, 2022년 4.9%로 나타났다. 본안 소송 청구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2020년 73건, 2021년 112건, 2022년 145건으

로 계속 증가하였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2020년 67.1%, 2021년 61.6%, 

2022년 60.0%로 모두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 소송 인용률은 낮으나, 이에 비해 

본안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매우 높다.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은 결과 역시 가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중시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삶과 학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신

중한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하다. 

ㅣ그림 3ㅣ 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청구 및 인용 현황

행정소송 청구 및 인용률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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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 법적 쟁송 남발과 장기화로 피해학생 보호 미흡 및 가해학생 분리 집행 지연

최근 한 법조인의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폭력를 행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 행정심판 

본안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본안 및 집행정지 등을 연이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서 전학을 거부하며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대법원 판결 직전에야 타 시·도로 전학을 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따

른 강제전학이 아닌 일반전학을 시도하기도 하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보장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법적 쟁송 권리와 학습권을 최대로 보장

하는 사이에 피해학생은 고교 학업과 대학 진학은 물론이고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받

고 있으며, 앞으로 평생동안 안고 가야할 충격과 피해가 가늠조차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

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의 사건을 현재 학교폭력 현장에서의 특별한 사례로만 보기는 어렵다. 2022년에만 가해학

생이 선도·교육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889건이며, 집행정지 신청 건

수는 504건이다. 그리고 행정소송 건수는 265건이며,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145건이다. 이에 

따라 법적 쟁송을 동원한 시간끌기로 인한 피해학생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행

정심판 본안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본안 및 집행정지 건수가 모두 증가 추세이며, 여기에는 의

도적인 시간끌기나 법적 쟁송 부추기기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해학생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율은 2020~2022년에 49.9%~59.3%이고, 가해학생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2020~2022년에 60.0%~6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력 관련 법적 쟁송 제도가 피해학생의 삶과 학습권 보장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

며, 오히려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2021년 행정소송 건에 대한 조치이행 완료 기

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인해 최대 23개월이 소요된 건이 

1건이며 12~16개월이 소요된 건도 7건으로 조사되는 등 장기간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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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오랜 기간 동안 폭력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

려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하다가 2학년 때에 신고하면 고3이 되어 

대학입시가 끝나고 나서야 소송이 끝날 수 있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의미이다. 그 사이에 가해

학생은 학업을 이수하며 대학에 진학하지만, 피해학생은 피해와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학

업과 삶에 지장을 받고 대학 진학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이 제대

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 법원 

등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해학생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

송 등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없으며,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 완화 및 실효성 약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라 함) 기재는 “학교폭력 가해를 한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도입 당시부터 가해학생에 대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며 헌법에 위반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2016. 4. 28. 선고 2012헌마630결정)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졸업시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지침이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가해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

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

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

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서울시특별시교육청, ｢OOO국회의원 제출자료｣, 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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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제기된 기재 완화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을 졸

업 후 5년(고등학생의 경우 10년)에서 고등학생도 5년으로 단축하고(2012년 6월 29일 훈령 

개정), 2014년 1월 16일에 훈령을 개정하여 초·중·고교 모든 2년으로 단축하였다. 그리고 일

부 경미한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졸업 후에 보존이 되는 조치에 

대해서도 해당 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담기구의 심의가 요식행위에 그

치며 가해학생의 반성과 피해학생의 회복·치유 등과 무관하에 삭제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최대 졸업 후 5년(고등학생의 경우 10년)까지 

확대하여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육부도 지난 4월에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설

명하였다.

그 후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에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

을 졸업 후 4년으로 확대”, “학교폭력 (강제)전학 기록은 예외없이 4년 보존”, “학생부에서 학교

폭력 가해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필수”, “2026학년도 대입 정시 등 모든 입학전형

에 반영 의무화”(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

책’을 발표하였다.

ㅣ그림 4ㅣ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변경(안)

※ 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자료: 교육부,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보도자료, 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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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내·사회봉사 등의 분리·반성 효과 미흡  

현행 제도는 피해학생으로부터의 가해학생 분리와 가해학생의 반성 및 성찰 등에 허점이 많

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즉시분리 조치할 수 있으나, 현행 3일 이내로는 너무 짧고 휴일이 포함된 경우(예: 

금요일 분리시 월요일 분리 해제)에 대한 고려도 없다. 이로 인해 약 3주의 사안조사 기간과 4

주 이내의 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동안 적절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

육부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

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

과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4항). 그러나 제7호 학급교체는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교장의 긴급조치 시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에도 제5호(특별교육 등)와 제6호(출석

정지)는 포함되어 있으나, 학급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

의 즉시분리를 위해 가해학생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시키는 등 가해학생 분리를 위한 보

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접근 금지

와는 달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대면하거나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동선 분리는 쉽지 않으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과 마주칠 경우 심리

적 위축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의 실

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교내봉사와 사회봉사가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임에도 불구

하고, 가해학생의 반성 및 성찰의 선도·교육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

로 지적한다. 해당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학교 

수업과 학원 등 학업 이수를 이유로 교내봉사 및 사회봉사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교내봉사와 사회봉사의 과정에서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학생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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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해학생 분리 등의 개선과제

1. 행정심판·행정소송 운영 개선 등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 단축

일부에서는 행정심판 결정기간이 길어지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

히 처리하고, 이 경우 심판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

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4) 그리고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조

직과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해학생 측의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진행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처분 이행이 어

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와 학업 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진

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 및 행정소송 처리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을 교육부에 제안하였다.5)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재

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

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하는 

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023.4.6.)이 발의되어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측이 제기한 행

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종

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을 통해 단축할 경우에는 헌법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울행정법원은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

로 하고, 2월 20일부터 행정1단독·행정2단독·행정5단독 재판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도

록 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은 종전까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담당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단독재판부로 

담당을 바꿨다는 설명이다.6)

그러므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책

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충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항

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도 서울행정법원의 사례와 같이 

4) 장명선 외,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2019년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9, 

pp.481~482 

5) 경상남도교육청 보도자료,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제도 개선 제안」, 2023.3.23.

6) 황재하, ｢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소송' 전담 재판부 신설｣, 연합뉴스, 20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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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조를 신설하여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 법원 등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해학생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

해학생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서면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교육장이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

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3.4.24.;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4.13.)이 발의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3.3.27.; 박용진의원 대표

발의, 2023.3.9.)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서동용의

원 대표발의, 2023.3.21.;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2023.4.6.)도 발의되어 있다. 

2. 학생부 기재 기간 확대 및 소송 종결 후 상급학교 입시 재반영

법적 쟁송 제도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렸거나, 가해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

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가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

하다. 교육부는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 및 징계 처분 이행을 지연하는 데 법적 수단을 악용하는” 

소위 ‘학교폭력 시간끌기 작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불

복절차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록을 늦추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 및 대학입시 반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2021년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조치이행 완료기간을 살펴보면, 

12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 8건 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건씩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측이 조

치 불복소송을 최대한 오랜 기간 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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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강제)전학 기록은 예외없이 졸업 

후 4년간 보존하며, 학급교체와 출석정지 기록은 졸업 후 4년으로 확대하되 적절한 절차를 거

쳐 기록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적절하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의 학

교폭력 가해로 인한 중대한 조치의 기록이 고등학교 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의 

중대한 조치 기록이 대학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부 기재 내용 중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의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의 

삭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 결과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확인 및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대책(2023.4.12.)에는 “학생부에서 학

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필수”가 포함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 동의를 

받기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이 벌어지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의 명

분을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8) 이에 학교장과 전담기구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과 피해회복 정도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가해학생측에서 피해학생측에 대해 무분

별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회복·치유 등과 무관하게 학생부 기재 내용이 

삭제될 수 있도록 운영된 것이 문제였다. 향후 제도 개선 이후의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강

제)전학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측의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결과, 피해학생측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의 확인을 전제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

다. 다만, 교육 현장의 실제적 변화와 국민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학생부 기재 내용 

삭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입·고입 전형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적 쟁송 중인 지원자는 사전에 대학·고교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관련 소송 등 법적 쟁송 진행 사항

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고교는 입학 이후에라도 미 기재 등 허위사실이 드

러나거나 관련 소송 종결 결과(결격사유 또는 감점)를 반영하여 입시 결과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입학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권을 존중하되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 및 고교 입학 이후에 입학취소가 될 경우에 가해학생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

는 등의 이유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이 받는 피해는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삶 전체

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7) 조희연, ｢시간끌기 더 교묘해져… 기재기간 확대 등 사후조치 강화해야: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인터뷰｣, 세계일보, 2023.3.19.

8) 이은심, ｢학교폭력과 차별, 현주소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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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거나 유사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들 간에 법적 쟁송 제기 여부와 쟁송 기간, 

대학·고교 입시 시점 등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자는 의미이며, 모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상급학교 진학에서 큰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자체가 갖는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의미도 있으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반성과 성찰 없

이 용서해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분리 조치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필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

을 연장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을 개정하여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시키도

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를 개정하여 피해학생의 요청 시 학교장이 일정기간 

이내에서 출석정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2023.4.12.)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며,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

(7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가운

데 학급교체를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포함시키는 방안,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

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조치도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해학생 학급교체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3.4.12.)이 발의되어 있다. 가해학생 학급교체 긴급조치의 경우, 교육부는 “학교 전담기구

의 판단 아래”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도종환의원안(2023.4.12.)은  현행과 같

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등을 개정하여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가해학생 학급교체

와 일정 기간 이내의 출석정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요청 시에도 학교장이 일

정 기간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와 가해학생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 

분리를 위해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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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학생 조치 중 제2호 조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

위의 금지’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의 접근 금지까지 포함하도록 하되 학교교육 활동상 불가

피한 경우에만 대면하거나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으

나,9) 접근 금지로 명시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교육 활동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피해학생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할 책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내봉사와 사회봉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라는 점을 용어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교내봉사 

교육(조치)”, “사회봉사 교육(조치)”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특별 교육 조치 이행에 따른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특별 교육을 조치할 경우

에 신속한 이행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수업과 학원 수강 등을 사유로 이행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앞에서 제시한 방안을 포함하여 교내봉사와 

사회봉사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로서 스스로 성찰하고 피해학생 피해회복을 위

해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이덕난, 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3.10.; 이

덕난, 유지연,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2021, pp.16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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